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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콘텐츠 제공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

우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을 분담할 때 이것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업

자가 독점적 위치에 있다면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으며, ISP가 결정하는 가격들은 콘텐츠 수요의 

가격민감도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적인 경우 ISP가 책정하는 요금은 사회적 최적 수준과 동

일하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ISP는 요금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결정하고 

광고 수입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대가는 줄어든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품질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 분담을 의무화한다면 사회후생은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when platform provider including CP contributes to broadband universal 
service and uses broadband bandwidth providing high quality network service. In this model, the contribution rate of 
broadband universal service is determined by ISP and platform provider sets its price of conten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ffic usages is less than social optimum when the market of contents is monopoly. The sum of 
contribution fee and network usage rate must be less than marginal cost of network operation to get social optimum 
traffic. Second, the rate set by ISP is equal to social optimum when the market of contents is competitive. Third, when 
platform provider does not charge contents provided, ISP sets social optimum prices and the network usage rate for 
contents user is decreasing as advertisement revenue becomes larg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latform provider 
should contribute to universal service funding to encourage the network investment of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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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산업혁명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엄청난 규

모로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이 경쟁력을 얻게 되었으며, 네플릭스와 구

글 등의 글로벌 플랫폼은 혁신적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

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플랫폼(포탈) 
산업은 관련 법령상 지위 등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다

양한 형태로 진화가능성을 열어두고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에 의한 성장을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거대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자의 급성장으로 전통적인 ICT 가치사슬인 CPND의 변

화가 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시작 이후 영화, 드
라마 등 다양한 장르를 넘은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등 

플랫폼 사업이외에 콘텐츠 사업도 겸하고 있다. 아이지

에이웍스(2021)의 국내 OTT앱 시장 분석’에서 국내 네

플릭스 이용자는 약 1,000만명으로 2위 웨이브 약 395
만명과 3위 티빙 약 265만명으로 2위와 3위를 합친 것보

다 많다.[1] 따라서 가계 통신비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

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계통신비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

어 이들 역시 가계통신비의 경감 및 사회적 기여에 참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속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도 기

여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광대역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접속하도록 보장하

고 그에 따른 비용은 통신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사업자도 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이전에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의 목

적이 음성서비스 완결이었고 물리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연결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혜택도 기간통

신역무 제공 사업자로 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완결은 물리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연결로만 가

능하지 않으며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네트워크 사업자만이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접속의 수혜

자가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도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생태계 모든 참여자가 초고속 보편의 수혜

자로 확장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을 보다 저렴하게

(한계비용 수준)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

된 대역폭하에서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의

미한다.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초고속 인터넷 접속서

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제한된 대역폭 하에서

는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를 한계비용 수준으로 제공하

고, 이에 대한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 분담 형태로 보전하는 

것을 분석 모델로 다루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대신 

광대역 인터넷 대역에 접속함으로써 고품질의 콘텐츠

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보편적 서

비스 기여금으로 ISP가 부과할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관련 문

헌을 기술한다. 제3절에서는 기본모형으로서 플랫폼 사

업자와 ISP가 독점적인 시장일 경우를 상정한다. 제4절
에서는 확장모형으로서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적인 경

우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콘텐츠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광고수입으로 사업을 영위해 가는 상황을 분석하

고 제5절에서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Ⅱ. 관련 연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은 지금에 와서는 ISP
의 네트워크 용량에만 달려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CP
(콘텐츠 제공자)로부터의 고품질의 데이터 수요도 초고

속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ISP
는 데이터 수요의 급증에 대응해서 망 혼잡 관리의 도구

로서 망사용 대가산정을 서두르고 있다.[2] 이러한 견지

에서 망 이용에 있어 고품질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네

트워크 혼잡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행해졌다.[3]~[6] 
이에 반해서 Bross and Gautier (2015)는 ISP와 CP간

의 재정적 거래는 망중립성 정책으로 인해 금지되고 있

어 ISP는 CP로 하여금 인터넷 사용에 대해 망 이용대가

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7] 그러나 이

러한 주장은 ISP에게는 더 고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네트워

크 사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CP에게는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을 증가시

키지 못한다. 따라서 CP에게는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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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유인으

로 광대역 인터넷접속을 위한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Felix(2016)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보편적 서비스의 

규제 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에 직접적인 

기여를 못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8] 그러나 Felix(2016)은 콘텐츠 제공자가 보편

적 서비스에 대한 기여를 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요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할 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고

려되지 않았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최적해를 구할 때 

소비자의 후생은 고려되지 않은 채 콘텐츠 제공자와 

ISP들의 잉여만 고려되어 사회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하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P가 CP에게 부과한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사회

후생효과를 분석한다. ISP와 CP간의 망이용대가와 관

련해서는 정충영(2017)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효과보다는 ISP와 CP간의 접

속료 산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9] 
또한 CP가 자체적인 과금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다루

지 않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CP를 포함한 플랫폼 사

업자의 사회적 기여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 분

담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ISP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콘텐츠에 대해 과금하지 않고 광고수

입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다루고 있다. 또한 

ISP가 경쟁적인 경우를 분석하는 데 비해 본 논문은 독

점적인 ISP와의 관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전략적 행위

를 다루고 있다.

Ⅲ. 기본모형

3.1. 모형의 개요

기본 모형은 플랫폼 사업자와 ISP가 독점적인 시장

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의 콘텐츠에 대해 요금을 부

과하는 경우를 다룬다. 그리고 ISP는 최선형 인터넷 서

비스(best effort)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은 한계비용 수준으로 제공하며 고품질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 가능하다. ISP는 보편적 서

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반해 플랫폼 사업자

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분담금을 제공하며 분담금은 고

품질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

식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플랫폼 사업자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 분담금 지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는 보편적 서비스 대상인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 이외에도 고품질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ISP에게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다. 플랫폼 사업자는 ISP의 고품질 네트워크 서비스 이

용으로 고품질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올

릴 수 있는데, 대신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비용

의 일부를 고품질 콘텐츠 제공에 따른 트래픽 사용에 비

례해서 ISP에게 지불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

에 대해 혜택(광고수입 등)을 얻으며 플랫폼 사업자 시장

이 독점적이어서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ISP는 플랫폼 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고품질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ISP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제

공한다.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비용은 ,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비용은 라고 한다.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ISP는 한계비용인  의 가격으

로 제공하도록 규제된다. 최종이용자는 ISP접속에 따른 

월정액 기본료와 고품질 인터넷 이용에 대해 트래픽 사

용에 따라 추가적인 사용료를 지불한다. 인터넷 이용자

는 고품질 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대해 의 효

용을 얻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료 를 이용

자에게 부과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에 대해 

의 추가적인 혜택(광고 등)을 얻는다.
편의상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제공비용은 0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전체적인 분석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 고품질 서비스와 최선형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 수요를 각각  라 하고, 인터넷 이용자와 플

랫폼 사업자가 ISP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각각   , 소

매요금(가입비)을 라고 하자. 소비자의 순효용 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ma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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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3)

이다.

3.2. 모형의 분석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이윤 최대화 문제를 구하기 위

한 일계조건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  (4)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위첨자 은 콘텐츠 시장이 독점일 때를 의미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요금에 보편적 서비스 기

여분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광고 등으로 인한 수입은 요

금을 인하시키는데 기여한다. 만약 광고 등으로 인한 수

입이 충분히 크다면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요금을 부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시장독점성이 클수록 이

용자에게 전가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콘

텐츠 가격은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에서 광고수입비용

을 제한 금액보다 높게 책게 책정됨을 알 수 있다. 즉

 

 (6)

그리고 식(4)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 

′
  (7)

식(7)은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이 증가할수록 이용자

에게 부과하는 콘텐츠 요금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식(7)의 부호는 식(4)의 1계조건으로부터 도출 가능

하며 2계조건 ′″   에 의해 쉽게 알 

수 있다. 정리 1이 의미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

과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증가는 콘텐츠의 가격

에 반영되어 콘텐츠의 가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만 정확한 효과는 콘텐츠 가격에 대한 콘텐츠 수요의 탄

력성(″ )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식(4)로부터 부터 다음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






′″ 

′″ 
(8)

식(8)이 의미하는 것은 ISP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대가가 콘텐츠 요금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음의 값을 가지

거나 충분히 적다면 식(8)의 값은 음의 값이 된다. ″의 

값이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가격이 증가할 때 소비자

의 수요의 감소폭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망이용대가

가 올라갈 때에는 오히려 콘텐츠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더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만약 ″의 값

이 양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이윤 충분히 크다면 식(8)의 

값은 양의 값을 갖게 되며,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

에서 소비자의 망이용대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요금을 증가시켜 수익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또한 식(7)과 식(8)로부터 ISP가 소비자에게 부과하

는 망 이용대가의 증가가 콘텐츠 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보편적 서비스의 기여분의 증가가 콘텐츠 가격

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관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9)

식(9)가 의미하는 것은 경우에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

츠 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의 망 이용대가보다는 플랫

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 증가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망 이

용대가가가 콘텐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사의 콘텐츠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기

는 하나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증가는 비용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민감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이용자가 ISP에 가입함에 따른 한계비

용을 라고 상정한다. 본 모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에 기여하는 대신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

하게 되고 소비자는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대해

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이 0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대신 고품질 서비스 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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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를 낸다고 상정한다. 이제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 를 고품질 인터네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이라고 하고 보편적 인터넷 서비

스 제공에 해당하는 한계비용은 라고 할 때. ISP의 이

윤은 다음과 같다. 

  
 (10)

그런데 규제에 의해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 가격 는 

한계비용 로 책정이 되므로 ISP의 이윤 최대화 문제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11)

s.t.  ≥ 

위의 문제로부터 을 구하고 ISP의 문제를 다시 풀어 

1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2)








′


  (13)










′




  (14)

위의 1계조건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15)





 ′







(16)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정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 1
ISP가 소비자로 받는 망 이용대가와 플랫폼 사업자로

부터 각각 받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합은 보편적 서

비스 기여분의 증가에 대한 콘텐츠 가격의 민감도가 충

분히 크다면(





 ) 한계비용보다 적으며 그렇치 않

다면(





)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보편적 서비스 기

여분의 증가에 대한 콘텐츠 가격의 민감도가 충분히 클 

경우(





 )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높게 책정하면 

콘텐츠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소비자의 콘텐츠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ISP의 이윤의 손실이 있게 된다는 것이

다. 한편으로 식(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ISP가 소비

자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콘텐츠 가격의 변

화를 양의 방향으로 만든다. 따라서 이 경우에 ISP는 보

편적 서비스 기여분과 소비자의 망이용대가의 합을 한

계비용보다 적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로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증가에 대한 콘텐츠 가

격의 민감도가 충분히 적을 경우(





 ) 보편적 서

비스 기여분을 높게 책정하면 콘텐츠 가격이 그에 상당

하게 올라가지 않게 되고 소비자의 콘텐츠 수요가 많이 

감소하지 않아 ISP의 이윤의 증가가 있게 된다는 것이

다. 한편으로 식(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ISP가 소비

자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콘텐츠 가격의 변

화를 음의 방향으로 만든다. 따라서 이 경우에 ISP는 보

편적 서비스 기여분과 소비자의 망이용대가의 합을 한

계비용보다 크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이제 

ISP,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가 얻는 잉여는 다음과 같음

을 알 수 있다.

  




 

  



′


 (17)

이것으로부터 소비자의 한계효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



 
′







′   

(18)

이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한

계효용이 망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한계비용에서 광고

수입을 통해 얻는 편익을 차감한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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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독점력에 의해 얻는 잉여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경쟁적이 되면 그 값은 줄게 될 것이다. 이제 사회

후생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9)

사회후생을 최대화하는 트래픽 를 구하기 위한 1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20)

위의 1계조건으로부터 한계효용은 다음과 같아야 함

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은 

한계비용과 동일하며 이는 한계효용과 같음을 알 수 있

다.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과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적 인

터넷 서비스의 가격은 한계비용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   (21)

한편 ′ 이고 사회 최적인 콘텐츠 요금은 

   이기 때문에 식(2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2)

위의 식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인 경우 한계

효용은 한계비용에서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차

감한 값이 된다. 또한 사회후생을 최대화하는 보편적 서

비스 기여분과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의 합은 한계비용

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식(18)과 식(21)을 비교해 보면 플랫폼 사업

자가 독점적으로 자사의 요금을 결정하는 경우,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독점적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는 독점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사회적 최적인 상태에서보다 단위당 높은 가

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콘

텐츠 가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상황하에서 규제자

가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과 망 이용대가 규제를 통해 사

회적 최적의 트래픽 이용량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

편적 서비스 기여분과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를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최적인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와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합을 한계비용보다 적게 설정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23)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정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 2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자사의 요금을 결정하

는 경우,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으

며, 규제를 통해 사회적 최적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과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의 합을 

한계비용보다 적게 설정해야 한다.

정리 1에서와 같이 망이용대가와 보편적 서비스 기

여분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두 값의 합은 한계비용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 둘의 합은 보편적 서비

스 기여분에 대해 콘텐츠 요금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다. 
즉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증가에 대한 콘텐츠 가격의 

민감도가 충분히 크다면 한계비용보다 적으며 그렇지 

않다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의미

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증가가 콘텐츠 가격에 영향

을 심하게 미치는 경우(





)에는 ISP가 결정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과 망 이용대가는 사회적 최적 수

준의 값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경우 ISP
는 망 이용대가와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합을 보다 낮

게 책정함으로써 콘텐츠 가격을 보다 작게 책정하게 함

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일 때 경우에 따라서 플랫폼 사

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을 부과해도 시장왜곡

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Ⅳ. 모형의 확장

4.1. 플랫폼 사업자 시장이 경쟁이고 플랫폼 사업자가 콘

텐츠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나머지는 동일한데 플랫폼 사업자는 콘

텐츠 요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콘텐츠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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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독점적 이윤이 없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4)

ISP의 이윤최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은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가격이 한계비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결정과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없

기 때문이다. 

max


    (25)

s.t. ≥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ISP의 문제를 풀어 이윤최대화 

1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26)



′ 

위의 1계조건과 식(24)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27)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정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 3
콘텐츠 제공시장이 경쟁적이면 ISP가 플랫폼 사업자

와 소비자로부터 각각 받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와 망 

이용대가의 합은 한계비용과 동일하며 따라서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과 동일하다.

정리 3은 콘텐츠 시장이 경쟁적인 경우에는 ISP는 망 

이용대가와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결정할 때 콘텐츠 

사업자의 독점적 이득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콘텐츠 시장이 경쟁적이기 때문

에 플랫폼 사업자는 독점적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콘텐트 요금을 결정할 때 콘텐츠 사업자의 독점

적 이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

만 바로 콘텐츠 요금에 반영되고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

도 콘텐츠 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ISP는 소비

자의 망 이용대가와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결정할 때 

자사의 소비자로부터 최대한 잉여를 가져오는 것만 고

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ISP가 결정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과 망 이용대가의 합은 사회적 최적상태

와 동일하다.
정리 3은 한편으로 ISP가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해 과금을 하는 것에 대해 무차별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플랫폼 사업자경쟁적일 경우 제로레이팅 정책을 통

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더 줄 경우 이것

이 콘텐츠의 가격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독점적 이윤

은 고려되지 않아 증가폭이 크지 않으며,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는 그만큼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보

편적 접속의 보장을 통해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4.2.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요금을 부

과하지 않고 광고수입을 통해 수입을 보전하는 상황이

다. 실제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

기 위해 자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플

랫폼 사업자는 ISP가 부과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부담하고 광고에 대한 수입을 얻는 모델이다. 이 경우 

ISP의 이윤최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max         (28)
s.t.  ≥ 

 ≥ 

 

두번째 제약식은 플랫폼 사업자의 이윤보장을 위한 

것이다. 위의 문제를 풀면 해는 다음과 같다.

   


 

 

    (29)

위 식으로부터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와 보편적 서비

스의 기여금의 합은 한계비용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콘텐츠 시장이 경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콘텐츠

에 대해 독점적 가격책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해는 사회후생의 최적 조건인 ′ 을 만족함

을 알 수 있다. 즉,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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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광고수입이 증가할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망 이용대가는 줄어들며 트래픽 이용량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정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 4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에 대해 요금을 부

과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ISP는 요금을 사회적 최적 수

준으로 결정하고 소비자의 트래픽 사용량은 최대가 된다. 
또한 광고수입이 많을수록 트래픽 이용량은 증가한다.

위의 정리 4는 ISP가 광고수입을 모두 이윤으로 가져

갈 수 있으며, 또 소비자로부터 잉여를 모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ISP의 이윤최대화는 사회후생 최대

화가 된다. 결국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는 한계비용에서 

광고수입을 뺀 값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광고수입이 늘어날수록 ISP의 이윤을 증가하기 때문에 

트래픽 이용량을 증가키기 위해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

를 더욱 낮춰 보다 많은 트래픽이 늘어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이 

최대로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트래픽당 이용량 요금은 

최소가 되며, 정리 3에서 나온 결과에 비해 트래픽 이용

량은 최대가 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광대역 보편적 인터넷 서

비스에 기여하는 대가로 자사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

할 때 ISP와 플랫폼 사업자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대가

산정 모형을 분석하였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지불하고 이 비용을 자사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에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ISP가 책

정하는 두 개의 값인 소비자 망 이용대가와 플랫폼 사업

자의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의 합은 보편적 서비스 기여

분의 증가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한계비용보다 적을 수

도 있고 클 수도 있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자사의 요금을 결

정하는 경우,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

으며, 규제를 통해 사회적 최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과 소비자의 망 이용대가의 합

을 한계비용보다 적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콘텐츠 제공시장이 경쟁적이면 ISP가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로부터 각각 받는 보편적 서비스 기여

분과 망 이용대가의 합은 한계비용과 동일하며 따라서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과 동일하다.
넷째,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에 대해 요

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ISP는 요금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량은 최

대가 된다. 또한 광고수입이 많을수록 트래픽 이용량은 

더욱 더 증가한다. 
위의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품질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

스를 이용하는 대신,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 분담을 의무

화하고 그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콘텐츠 사용대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SP는 이러한 것을 예상하여 자사의 망 사용대

가를 결정하는데 콘텐츠 수요의 가격민감도에 따라서 

망 사용대가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콘텐츠 시장이 경쟁적이거나 콘텐츠 가격을 별

도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엔 ISP가 결정하는 망 이용대

가는 한계비용과 동일하며 소비자가 이용하는 트래픽

량도 사회적 최적수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을 망 이용대가의 형태로 기여를 

할 때 사회적 최적인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콘텐츠 요금을 부과하

지 않는 경우에는 제로레이팅으로서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량은 최고가 된다.
향후에는 플랫폼 사업자 시장이 독점이 아니고 복점

인 시장,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동일한 네트워크 품질

제공에 대해 서로 다른 혜택을 얻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

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플랫

폼 사업자의 콘텐츠 비용이 없거나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는데 플랫폼 사업자간 비용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경우

에 이러한 분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 분

담의 실질적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

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연구는 추후 필요한 

연구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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